
신 고 (보고)

2017년 8월 25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 규약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 최초제출 : 2010년 1월 25

3. 정정사 :

- 종류 수 증 신설(종류 A-e, 종류 A-G, 종류 C-G)

- 종류 수 증 칭변경(종류 C-G → 종류 C-K)

- 판매회사보수 하(종류C-e)

4. 정정사항

항 정정전 정정후

한

드코드

(신 )

종 C-G: AB064

종 A-e : BV965

종 A-G : BV966

종 C-G : BV967

종 C-K: AB064

3 (집합

등) 

③ 신탁 집합

는 다 각 같다.

1. A 수 증 : 한없

(신 )

(신 )

2. C 수 증 : 한없

3. C2 수 증 : C 수

증 매수 1

상

4. C3 수 증 : C 수

증 매수 2

③ 신탁 집합

는 다 각 같다.

1. A 수 증 : 한없

2. A-e 수 증 : 매 사

매체( 라 ) 통하

여 가 한

3. A-G 수 증 : 가

업

고 그 결과에 라 수

증 매수 청하는 등

등 별도

없 수 증 매수하

는

4. C 수 증 : 한없

5. C2 수 증 : C 수

증 매수 1

상

6. C3 수 증 : C 수

증 매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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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

5. C4 수 증 : C 수

증 매수 3

상

6. C-e 수 증 : 매 사

매체( 라 ) 통하

여 가 한

7. C-F 수 증

가. 에 한 집합

( 에 한 것

집합 질

가진 것 포함한다)

나. 시행 10 2 항

업규 1-4

에 하는

또는 가재 에

( 상 에

준하는 포함한다)

다. 100억원 상 매 한 개

거나 500억원 상 매

한

(신 )

8. C-G 수 증 : 사원복지

연 (근 복리 후생

해 직 직원에 한하여 매

월 지 는 액) 수

(가 액 사원복지연

수 한 액 원

하 , 상 근 가

가능. 다만, 퇴직 하여

해당 건 하지 못하

라도 계 지 가 가

능)

상

7. C4 수 증 : C 수

증 매수 3

상

8. C-e 수 증 : 매 사

매체( 라 ) 통하

여 가 한

9. C-F 수 증

가. 에 한 집합

( 에 한 것

집합 질

가진 것 포함한다)

나. 시행 10 2 항

업규 1-4

에 하는

또는 가재 에

( 상 에

준하는 포함한다)

다. 100억원 상 매 한 개

거나 500억원 상 매

한

10. C-G 수 증 : 가

업

고 그 결과에 라 수

증 매수 청하는 등

등 별도

없 수 증 매수하

는

11. C-K 수 증 : 사원복지

연 (근 복리 후생

해 직 직원에 한하여 매

월 지 는 액) 수

(가 액 사원복지연

수 한 액 원

하 , 상 근 가

가능. 다만, 퇴직 하여

해당 건 하지 못하

라도 계 지 가 가

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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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C-W 수 증

가. 매 사 합

산 리계 보 한

나. 105 규 에

해 신탁재산 운 하는

신탁업

다. 보험업 108 규

에 한 특별계 신탁

업

12. C-W 수 증

가. 매 사 합

산 리계 보 한

나. 105 규 에

해 신탁재산 운 하는

신탁업

다. 보험업 108 규

에 한 특별계 신탁

업

10 (수 증

행 탁) 

① 집합 업 는 6 7

규 에 한 신탁

가 에 한 수 증 행가액

액 납 경우 신탁업

아 한 탁결 원

하여 다 각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식 수 증 행하

여야 한다. 경우 매수수료

과하지 않는 수 수 증

4개 상 행하 , 수 증 간

가 격 해당 수 증

보 간 한다.

1. A 수 증

(신 )

(신 )

2. C 수 증

3. C2 수 증

4. C3 수 증

5. C4 수 증

6. C-e 수 증

7. C-F 수 증

(신 )

8. C-G 수 증

9. C-W 수 증

① 집합 업 는 6 7

규 에 한 신탁

가 에 한 수 증 행가액

액 납 경우 신탁업

아 한 탁결 원

하여 다 각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식 수 증 행하

여야 한다. 경우 매수수료

과하지 않는 수 수 증

4개 상 행하 , 수 증 간

가 격 해당 수 증

보 간 한다.

1. A 수 증

2. A-e 수 증

3. A-G 수 증

4. C 수 증

5. C2 수 증

6. C3 수 증

7. C4 수 증

8. C-e 수 증

9. C-F 수 증

10. C-G 수 증

11. C-K 수 증

12. C-W 수 증

39 ( 신탁보

수)

③ 1항 규 에 한

신탁보수는 당해

수 증 별 다 각 보수 에

당해 수 증 에 해당하는

신탁재산 연평균가액(매

③ 1항 규 에 한

신탁보수는 당해

수 증 별 다 각 보수 에

당해 수 증 에 해당하는

신탁재산 연평균가액(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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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 순 산 액 연간

누 하여 합한 액 연간 수

나눈 액)에 보수계산 간 수

곱한 액 한다.

1. A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  8.0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(신 )

(신 )

2. ~  5. (생략)

6. C-e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신탁 순 산 액 연간

누 하여 합한 액 연간 수

나눈 액)에 보수계산 간 수

곱한 액 한다.

1. A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  8.0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2. A-e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  4.0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3. A-G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  5.6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4. ~ 7. ( 행과 같 )

8. C-e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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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10.0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7. C-F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  0.3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(신 )

8. C-G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4.52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9. C-W 수 증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9.8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9. C-F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  0.3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10. C-G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  9.85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11. C-K 수 증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  4.52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12. C-W 수 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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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  0.0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가. 집합 업 보수 : 연

1,000    7.00

나. 매 사보수 : 연

1,000   0.0

다. 신탁업 보수 : 연

1,000    0.3

라. 사 리 사보수 : 

연 1,000   0.18

제40조(판매수수료) ① (생 략)

② 취 매수수료는

납 액(수 증 매수시 하는

준가격에 매수하는 수 증

수 곱한 액 1,000 나눈

액)에 다 각

수 증 별 취 매수수료 곱한

액 한다.

1. A 수 증 : 납 액

100 1 내

(신 )

(신 )

2. C 수 증 : 없

3. C2 수 증 : 없

4. C3 수 증 : 없

5. C4 수 증 : 없

6. C-e 수 증 : 없

7. C-F 수 증 : 없

(신 )

8. C-G 수 증 : 없

9. C-W 수 증 : 없

① ( 행과 같 )

② 취 매수수료는

납 액(수 증 매수시 하는

준가격에 매수하는 수 증

수 곱한 액 1,000 나눈

액)에 다 각

수 증 별 취 매수수료 곱한

액 한다.

1. A 수 증 : 납 액

100 1 내

2. A-e 수 증 : 납 액

100 0.5 내

3. A-G 수 증 : 납 액

100 0.7 내

4. C 수 증 : 없

5. C2 수 증 : 없

6. C3 수 증 : 없

7. C4 수 증 : 없

8. C-e 수 증 : 없

9. C-F 수 증 : 없

10. C-G 수 증 : 없

11. C-K 수 증 : 없

12. C-W 수 증 : 없

41 ( 매수수료) ② 매수수료는 원본 수에 생

한 (재 수에 생한

한다. 하 본 항에 “

” 라 한다) 준 다 에

하는 같 과한다.

② 매수수료는 원본 수에 생

한 (재 수에 생한

한다. 하 본 항에 “

” 라 한다) 준 다 에

하는 같 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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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A 수 증

가. 30 미만 : 

70% 

나. 30 상 90 미만 : 

  30%

(신 )

(신 )

2. ~  7. (생략)

(신 )

8. C-G 수 증

가. 90 미만 : 

70% 

9. C-W 수 증

가. 90 미만 : 

70% 

1. A 수 증

가. 30 미만 : 

70% 

나. 30 상 90 미만 : 

  30%

2. A-e 수 증

가. 30 미만 : 

70% 

나. 30 상 90 미만 : 

  30%

3. A-G 수 증

가. 30 미만 : 

70% 

나. 30 상 90 미만 : 

  30%

4. ~ 9. ( 행과 같 )

10. C-G 수 증

가. 30 미만 : 

70% 

나. 30 상 90 미만 : 

  30%

11. C-K 수 증

가. 90 미만 : 

70% 

12. C-W 수 증

가. 90 미만 : 

70% 

   (신 )      

(시행 ) 신탁계약 2017   8월  

31 시행한다.


